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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금년 2월 타결된 한·일 어업협상으로 많은 연근해어선들이 어장을 잃게 됨에

따라 신어장 개척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7월 10일간

민관합동으로 어업교섭단을 파견하여 동남아 3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

남)에 대한 어업진출가능성을 조사하고 입어교섭을 추진한 바 있다.

짧은 일정과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어업진출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

악할 수 없었으나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외국어선 입어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

응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들 국가에 진

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국별로 자연

적·사회경제적 여건 및 수산업 현황과 어업진출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별·업종별 진출방안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남아 3국을 방문, 조사하고 수집자료를 분석한 결과, 3국 공히 어선어업 외

에 양식업과 수산물가공업 및 내수면어업 등 수산업 전 부문에 걸쳐 외국업체의

진출과 기술지도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기술·자본과 대상국의 노동·자연이 결합

될 경우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수산청 관계자와 한국 대사관 직원은 물론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이들 국



가에 진출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보고서는 수산경제연구실 신영태 박사와 김기용, 마임영 연구원이 공

동으로 집필하였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의견이며 한국해양수

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9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초 록>

동남아국가 어업진출환경 연구

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인해 신어장개척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남아 3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대한 어업진출환경을 분석하고 진

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어선어업은 물론 양식업이나 수산가공업 등 수산

업 전반에 걸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업체의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어업자원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제

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

며, 정부에서는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Advancing Environments of Fisheries
Industry Into Southeast Asian Countries

Although the needs of exploiting new fishing ground have been increased, aft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e have not prepared for these needs.

So this study analyzed the fisheries industry advancing environments into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Indonesia, Malaysia, Vietnam) and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We hope that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fishing enterprise or

fisherman to want to advance the count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eager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in fishing, aquacultur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ies and so on.

But the conditions of fisheries resources of three countries are not well investigated

and infra-structures are poor.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three countries is

necessary.

Finally, we recommended some fiscal and policy supports to fishing enterprise or

fisherman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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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어선세력 확대, 매립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해양오염 등으로 연

근해어업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근해 어선 톤당 생산량 : 4.8M/ T (1975) → 3.0M/ T (1998)

또한 1994년 UN 해양법 발효를 계기로 동북아 수역에 있어서도 한·일 어

업협상이 1999년 2월에 타결되어 많은 어장을 잃게 되었고, 한·중 간에도

어업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장축소

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어장 개척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한·일 어업협상 후속대책에서도 신어장 개척이 주요 대

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원양어장에 대해서만 시험조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남빙양 크릴 및 오징어 채낚기어업 시험조업, 서부 아프리카 외줄낚시 시

험조업, 파키스탄 원양 중층트롤어업 시험조업 등이 그것임.

반면 근해 어선이 출어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한 시험조업은 거의 없었으나

러시아 수역 오징어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인단체 자체적으로 어장을 개발,

출어한 바 있고 필리핀 수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입어교섭을 추진하

고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해어선은 물론 다양한 분야

에서 우리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에 대해 진출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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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현지 출장조사

- 목적 : 대상국가의 어업실태 및 정책자료 수집과 입어가능성 타진

- 기간 : 1999. 6. 28∼7. 10 (13일간)

참고자료 수집 및 분석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수산현황 및 정책자료(F A O, 국별 수산

청 소장 자료)

- 대상국의 어업관계 법령

- 대상국의 투자환경 자료(KIET , KIEP 등 발간)

현지 진출 우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 인도네시아 트롤어업

- 말레이시아 통발어업(시험조업) 등



제 2 장 자연적·사회경제적 여건 및 수산업 현황

1. 자연적 여건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자연적 여건은 <표 Ⅱ-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나 면적, 지역구분 등 국별로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9배, 남한의 20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

지고 있어 3국 중 가장 큰 국가임. 인도네시아의 각 주는 도 및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시·도는 다시 몇 개의 하위 자치단체로 나뉘며 하위 자치

단체는 마을로 나뉘어 지는데, 대략 300개의 도·시 단위가 있고 3천개 정

도의 하위 자치단체, 약 6만개의 마을이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총 표면적이 170만ha에 이르는 방대한 호수가 있으며 이

들 호수의 대부분은 자바, 수마트라, 슬라웨즈 섬에 있음.1)

인도네시아에는 하천들이 많은데 주요 하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수마트라 섬에는 Rocan강, Kampar강, Musi강, Indragiri강이 있으며, 모두

말라카 해협으로 흐름.

- 칼리만탄 섬에는 서쪽으로 흐르는 Kapuas강, 동쪽으로 흐르는 Mahakam

강이 있음.

- 이리안자야 지역에서 주요 강은 Mamberam o와 Digul임.

- Kapuas강, Mahakam강 등 몇몇 개의 강이 주로 홍수를 일으키며 강이 끝

나는 부분은 대부분 늪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가장 큰 호수는 총 표면적이 11만 2,970ha인 Toba 호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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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인도네시아 전도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2)와 동말레이시아3)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레이시

아 반도는 중심부에 남북으로 산맥이 있음.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는 습지가 많고 넓은 해안평야를 갖고 있으며 산과

언덕을 관통하는 많은 강이 있고, 사바주는 산지가 많고 해안의 평지가 적으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키나발루(Kinabalu)산이 있음.

2) 말레이반도는 11개주와 연방직할구인 쿠알라룸푸르로 구성되어 있음.
3) 동말레이시아는 사바, 사라왁 2개주와 라부안 연방직할구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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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말레이시아 전도

3) 베트남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간 기후에 큰 차이가 있는데 북부는 아열대 지역인

데 반해 남부는 열대몬순지역을 이루고 있음.

북부 및 남부에 있는 주요 하천으로서 홍강과 메콩강은 수백만 베트남인에

게 많은 경작지를 제공하고 있음.

중국 유난지역에서 발원한 홍강은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남쪽으로 하노이

를 거쳐 돈칸만에 이름(약 400km ) .

남쪽에서는 메콩강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남부를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

면서(200km ) 많은 델타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이밖에도 200∼400km에 이

르는 6개 정도의 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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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베트남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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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동남아 3국의 자연적 여건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 남

위 치
남위 11°∼북위 6°

동경 91°∼141°

북위 1°30′∼6°30′

동경 100°∼104°30′

북위 8°30′∼23°30′

동경 104°∼109°30′

국 토 면 적 190만㎢ 34만㎢ 33만㎢

기 후

전형적 몬순기후로 고

온다습

우기 : 9월∼3월

건기 : 4월∼8월

평균기온: 약26℃

평균강수량:2,000㎜

전형적 몬순 기후로

고온다습

평균기온: 21∼32℃

평균강수량:2,540㎜

북부아열대지역

- 겨울: 16℃

- 여름: 27℃

- 평균강수량:1,730mm

남부열대몬순지역

- 건기: 10∼3월

- 우기: 4∼9월

- 평균강수량:2,000mm

지 역 구 분

총 27개 주

총 도서수:17,508개

주요 섬은 수마트라, 자

바, 슬라웨즈 등이고 무

인도는 7,133개

말레이 반도1 )와 동말레

이시아2 )로 구성

해안선: 3,400㎞

동말레이시아는 사바, 사

라왁주와 라부안 연방주

로구성

북부의 홍강(Red River)

델타와 남부의 메콩강

델타에이르는평야지대

북서부에서 베트남 중앙

부에이르는평야지대

해안선: 3,200㎞

자료 : 국가별 인터넷 자료 및 수산청 자료.
주 : 1) 134,680㎢

2) 202,020㎢

2. 사회·경제적 여건

1) 인도네시아

동남아 3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음.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1990년 7.2%에서 1993년 - 6.5% 그리고 1997

년에는 4.6%였으나 1998년 동남아국가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 15%로 크게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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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의 총 GDP 기여도는 3% 수준(농업 부문은 10.3% )이며 종사자는

전체의 5% 수준임.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1973. 9. 18.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체류동포

는 약 1만 5천명(1997년 현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전기기기, 철

강,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이며, 수입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펄프

임.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주석, 고무, 야자유의 세계적 생산국으로 1980년대 이후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1995년 현재 수산업 부문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와는 1960. 2. 23. 외교를 수립하였고, 주요협정으로는 무역협정

(1962. 12) , 이중과세방지협정(1963. 1) , 해운협정(1988. 7) 등이 있음.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철강, 전기기기, 기계류 등이며, 수입품목은 천연고

무, 원목, 원유, 팜오일 등임.

3) 베트남

베트남은 총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쌀, 커피, 차, 옥수수, 고

무, 사탕수수 및 열대과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998년 쌀수출은 380만톤

으로 태국에 이어 세계 제2위임.

- 수산업 : 내수면어업, 연안어업, 양식어업으로 구성되는 수산부문의 1994

년 GDP는 전체의 9%, 수출액은 15% 차지

- 광업 : 원유, 무연탄, 철광석, 주석 등

- 외채 88억달러, 외환보유고 22.8억달러(1998)

- 외국인투자(승인기준) 1,760건 312.2억달러

- 화폐단위 : Dong (1달러 14,011동(19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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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동남아 3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1998년 현재)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 남

사

회

적

여

건

인 구
197.6백만명

연평균증가율1.6%

20.6백만명

연평균증가율2.4%

76백만명

연평균증가율 2.3%

인 종
자바족(45%), 순다족(13.6%),

발리족등300여종족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로 구성

킨족 87%

공용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 고유언어

경

제

적

여

건

화 폐

단 위

Rupiah

1달러=6,770루피('99.11)

Ringgit

1달러=3.7995링기트( 99.11)

Dong

1달러=14,011동( 99.11)

G N P 913억달러 669억달러 267억달러(GDP)

1 인 당

G N P
450달러 4,013달러 342달러(GDP)

G D P

성장률
-15.0% -4.8% 5.8%

실업률 11.0% 4.9% 6.9%

수 출 489억달러 536억달러 94억달러

수 입 273억달러 438억달러 114억달러

대한국

수 출
35억달러 44억달러 16억달러

대한국

수 입
41억달러 33억달러 2억달러

자료 : 1)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감 , 1999.
2)산업자원부, 1999.

주 : 1) 1998년 경제지표는 추정치임.
2) 말레이시아의 수출, 수입실적은 1998년 9월말 실적임.
3) 대한국 수출, 수입실적은 1997년 실적임.

베트남과는 3국 중 가장 늦은 1992년 12월에 외교관계를 체결4)하였으며,

주로 생활용품, 플라스틱류,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철광석, 농림수산물 등

을 수입하고 있음.

4) 1993년 11월에는 호치민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음.



10

3. 수산업 현황

1) 인도네시아

( 1) 어업인구

수산부문 종사자는 1990년 360만명에서 1996년 현재 470만명으로 연평균

매년 4.65%씩 증가하였음.

어업종사자 470만명 중 어선어업 부문에 250만명, 양식업 부문에 220만명

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전체종사인력의 90%는 소규모임.

<표 Ⅱ-3> 동남아 3국의 수산업 현황

구 분 인도네시아1 ) 말레이시아2 ) 베 트 남3 )

어 업 인 구(만명) 470 104 ) 200

어 선 세 력(천척) 413 35 725 )

EEZ 및 주요어장 270만㎢

아라푸라

25만㎢

- 사라왁주 : 16만㎢

- 사바주 : 9만㎢

100만㎢

박보만, 태국만

생 산 량(천톤) 4,5806 ) 1,108 1,669

1 인 당 소 비(kg) 19 30 13.5

수 출(백만달러) 1,893 235 8567 )

수 산 업

GDP 비 율8) (%)
3 1.5 9

자료 : 국가별 인터넷 자료 및 수산청 자료.
주 : 1) 1996년 기준

2), 3) 1995년 기준

4) 수산부문 직접 고용 인력임.
5) , 6) 1997년 기준

7) 1998년 기준

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1995년 기준, 베트남은 1994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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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선세력

1996년 현재 어선어업 부문에는 총 41만 3천척의 어선이 있음. 그 중 30톤

미만인 배가 99%인데 59%가 무동력선이고, 24%는 외장형 동력선이며

16%가 내장형 동력선임. 나머지 1%는 3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주로 상업

적 어업에 종사함.

무동력선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동력선의 숫자는 1995∼96년 동

안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음.

( 3) 어 장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270만㎢에 이름.

우리나라 어선의 주조업어장은 아라푸라 해역5)임.

( 4) 양식시설

인도네시아 수산청에서는 양식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소수 양식시설만 설치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표 Ⅱ-4>와 같

음.

5) 아라푸라해는 이리안자야섬 남서부 호주와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위도 5∼10 , 동경
135∼140 구역으로 평균 수심 60∼70m의 광활한 대륙붕이 형성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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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인도네시아 양식시설 현황 (1997년 현재)

지 역 면 적(ha) 지 역 면 적(ha)

리 아 우 1,500 북 슬 라 웨 시 1,200

잠 비 300 중 앙 슬 라 웨 시 3,200

서 수 마 트 라 1,240 남 동 슬 라 웨 시 1,000

남 수 마 트 라 1,250 남 슬 라 웨 시 1,200

서 칼 리 만 탄 17,500 동 티 모 르 1,000

중 앙 칼 리 만 탄 500 마 루 쿠 2,000

남 칼 리 만 탄 2,000 이 리 안 자 야
* 5,000

동 칼 리 만 탄 2,000

자료 : Ministry of Agriculture-Directorate General of Fisheries, Map of Business
and Investment Opportunity in Fisheries Sector, 1997∼1998, Jakart a.

* : 이리안자야 지역은 양식시설 설치 잠재지역임.

(5) 어업관련시설

우리나라 진출어선의 기지로서는 말루꾸주 수도인 암본(Am bon )항과 슬

라웨시주 북단의 비뚱(Bit ung )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암본항은

정치불안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증가하는 어획물의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3개의 어항과 560

개의 양륙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 중 중앙 정부가 168개의 양륙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지방정부가 392개

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음.

현재 계획된 33개의 어항 중 29개는 이미 시설을 완료하였고 4개는 건설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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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업생산량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어업생산량은 1985년 239만

5천톤이었으나 1997년에 458만톤으로 12년동안 약 두 배로 증가

어업부문별로는 해면어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식어업이며 내수면 어

업생산량도 상당량에 이름.

<표 Ⅱ-5>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어업생산량

단위 : 천톤

구 분 1985 1996 1997

해 면 어 업

내 수 면 어 업

양 식 어 업

1,821

269

305

3,503

336

681

3,435

412

733

합 계 2,395 4,520 4,580

자료 : 인도네시아 수산청.

( 7) 수산물 소비

1996년 현재 국내소비량은 370만톤으로 추정됨. 1인 1년 소비량이 1990년

에는 15.9kg이었으나 1996년에는 19kg으로 증가함.

( 8) 수산물가공 및 수출입

총수출량은 1990년 32만톤, 금액으로 10억 4천만달러였으나, 1996년 현재 총수

출량은 59만 6천톤, 수출금액은 18억 9,300만달러를 기록했음.

주요 수출 품목은 새우, 참치 등으로서 새우가 물량기준으로 16%, 금액기

준으로는 56%를 차지하고 있고, 참치는 금액기준으로 13%를 차지하고 있

음.

주요 수출 대상국가는 일본, 아시아 국가, 미국, 유럽 등이며 그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량 기준으로 27%, 수출금액 기준으로 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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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경우 1990년에 4,800만달러였던 것이 1996년 1억 4,800만달러

로 동기간 평균 20%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입 품목은 사료와 어유(fish oil)

임.

2) 말레이시아

( 1) 어업인구

1995년 현재 수산부문 종사 인원은 약 10만명 정도임. 부문별로는 8만 2천

명의 어선어업 종사자와 1만 8천명의 양식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노

동력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1995년 수산청 자료에 의하면 외국 선원들은 현재 6천명 정도가 말레이시

아 국적 선박에서 종사하고 있음.

1997년 현재 사바주 1만 8,410명, 사라왁주 7,545명 정도가 수산업에 종사하

고 있음.

( 2) 어선세력

허가 받은 어선척수는 1983년 2만 6,691척에서 1992년 3만 2,550척, 1995년

3만 4,906척으로 증가하였음.

1980년대에는 총 톤수 20톤 미만인 소형어선들이 대부분이었음.

1995년 현재 허가 받은 3만 4,906척의 어선 중 약 51%인 1만 7,980척의 어

선이 내장형 엔진을 갖고 있음. 이 중 근해어업으로 허가 받은 어선은 572

척으로서 이는 총 허가 척수의 2%에 해당됨.

1995년 허가 받은 어구(fishing gear )총수는 2만 9,152건으로서, 이는 1994년

의 2만 5,856건에 비하여 12.8% 증가한 것임. 그 중 트롤어선은 19%, 선망어

선은 6%, 연승(hooks and lines) 8.5%, 자망어선이 57%를 차지하고 있음.

( 3) 어 장

1984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는데 그 중 동말레이시아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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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면적은 25만㎢임.

그 중 사라왁주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16만㎢, 사바주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9만㎢임.

( 4) 양식시설

양식업자중 77%는 내수면양식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가두리 양식 (cage

cult ure )과 민물새우양식 종사자임.

1980년대 초반에는 314개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413톤을 생산하였음.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89년에는 총면적 207,678㎡인 575개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1,895톤을 생산하였음.

가두리 양식어장은 쿠쿱, 콩콩라우, 조르에 있는 세데리, 페낭에 있는 푸라

우아만, 케다 다룰과 에산에 있는 푸라우, 푸라우 케탐 등이 대표적임.

가두리 양식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몇몇 종이 있으나, 대부분 양식되는 어종

은 능성어(Seabass )임.6)

양식업 기술지도센터는 현재 세 곳이 존재

- 민물양식 : 양식기술센터(Aquaculture Extension centre)는 페락(Perak )의

엥골(Enggor)에 위치

- 기수양식 : 국립종묘생산·연구 센터(National Prawn Fry Product ion and

Research Centre)는 케다(Kedah)의 캄풍풀라우사약(Kampung Pulau

Sayak )에 위치

- 어류종묘 : 테렝가누(Terengganu)의 탄중데몽(Tanjung Demong)에 존재

(5) 어업관련시설

말레이 반도에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라왁주에는 부족한 실정으

로(대형어선 접안 곤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어항, 조선·수리소, 가공

공장을 현재 확충 중에 있거나 확충 계획으로 있음.

6) 능성어의 경우 치어가 인공부화장에서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유일한 어종이
고 연중 가격유지가 가능하고 양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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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업생산량

말레이 반도 전체적으로 1995년에 약 81만 9천톤을 생산했는데 지역별로는

말레이 반도 서부에서 52만 9천톤, 동부 해안에서 29만톤을 생산했음.

동말레이시아는 1995년에 28만 9천톤을 생산했는데 사바주와 사라왁주가

26만 6천톤, 라부안지역은 2만 3천톤임.7)

연도별 어획물 생산량을 보면 1974년 73만 4천톤에서 1984년에는 88만 2

천톤, 1994년 105만 3천톤으로 증가했으며, 1995년에는 110만 8천톤으로

1994년 대비 4% 증가했음. 1995년 전체 수산물 중 어선어업 생산량이 89%

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 생산량은 10.7%, 내수면은 0.3%

를 차지하고 있음.

( 7) 수산물 소비

말레이시아 정부는 식량공급 및 고용·수출의 주요 원천으로 수산업의 역

할을 기대하고 있음.

수산물은 말레이시아인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중 2/ 3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30kg 정도임.

( 8) 수산물 수출입

1995년 현재 24만 7천톤을 수출(8억 9,220만 링기트)하고 26만톤을 수입(8

억 2,840만 링기트)하여 63억 8천만 링기트 흑자를 보임.

1995년 주요 수출대상국은 태국(9만 6,652톤) , 일본(1만 7,226톤) , 싱가포르

(3만 2,447톤) , 이탈리아, 호주, 미국, 홍콩 등임.

반면 주요 수입대상국은 태국, 인도네시아로서 총 수입량의 70%를 차지함

(금액으로는 51% ) .

7) 이 중 근해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13만 9천톤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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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 1) 어업인구

1995년 최소 200만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만명이 해면

어업에 종사하되 40만명은 직접 조업에 참여하였음.

어업종사자수는 전체 노동력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약 92%는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가소유 회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학

력수준이 낮음.

1991년말 약 26만명이 양식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들 중 15%는 전업 종사자

였고 나머지는 계절종사자였음.

( 2) 어선세력

베트남 정부는 1996년부터 어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근해어선의

건조에 주력, 1996년말 현재 7만 1,500척에 18만 5천마력의 어선세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45마력 이상의 어선이 크게 증가했음.

현재 100마력 이상의 어선은 국영회사 소유로서 연승, 트롤(쌍끌이) , 선망

어업 등 근해어업에 사용되고 있음. 한편 류옌, 칸호아 등 지역에서는 참치

연승어업과 수출용 활어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표 Ⅱ-6> 베트남의 연도별 어선세력

단위 : 톤, 천마력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어 선 척 수 29,584 29,323 41,266 68,000 71,500

마 력 수 454 495 724 1,500 1,850

자료 : 베트남 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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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 장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100만㎢에 이르고 있고, 112개의 만이

있음.

주요 해면어선어업 어장은 북부의 박보만(Bac Bo Gulf) , 메콩강 유입부 외측과

베트남 남서해안 외측의 태국만(Gulf of Thailand) 등임.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약 4천개의 도서가 있고, 간석지는 30만ha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간석지는 21세기 천해 양식어장으로 활용될 것임.

이 밖에 80만ha에 이르는 자연만, 갯벌 등이 양식어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양식어장 ha당 250∼300kg을 생산하여 생산성이 인근 국가에 비해 낮은 편

임.

한편 두 개의 주요 하천과 연계하여 많은 담수호가 있고 델타지역이나 중부지

역에 몇 개의 호수가 있음. 이들 담수호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민들의 식량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4) 양식시설

베트남에는 400개의 어류양식장 및 115개의 새우양식장이 있으나 대부분이 소

규모일 뿐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시급히 교체되어야 함.

( 5) 어업관련시설

어항 등 어업관련시설이 크게 부족하나 1997년 이후 추진중인 어항확충 프

로젝트만도 26건에 이름(건당 80만∼800만달러) .

또한 어업통계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1997년 이후 15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

트를 추진중에 있고,

대규모 가공시설 개체 및 확장을 위하여 1996년 이후 134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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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업생산

1976∼80년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1981년부터 시장경

제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베트남 수산업은 기술력, 생산 및 수출 면에서 커다

란 발전을 하였음.

베트남 어업생산량은 1990년대 초부터 100만톤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8

년에는 167만톤의 생산실적을 보였음. 부문별로는 해면어업이 113만톤

(67.7% ), 내수면어업이 54만톤(32.3% )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Ⅱ-7> 베트남의 연도별 어업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해 면 어 업

내수면어업

398,743

160,000

576,860

231,150

672,130

306,750

928,860

415,140

1,078,000

492,000

1,130,660

537,870

합 계 558,743 808,010 978,880 1,344,000 1,570,000 1,668,530

자료 : 베트남 수산청.

( 7) 수산물 소비

베트남에서 수산물은 주요 식품으로서 동물성 단백질의 약 절반가량을 어

패류를 통해 섭취하며, 이 중 60∼70%는 잡는 어업에 의한 것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960년에는 18∼19kg이었으나 1991∼93년에

는 13.5kg이었음.8)

내수면 어로어업은 내륙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함.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많은 자연호수, 강

및 저수지들을 양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8)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의 1인당 소비량은 연간 20∼60kg인 반면, 고산지대는 2∼3kg, 메
콩델타 지역에서는 6∼10kg, 중부지역에서는 8∼9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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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산물 가공 및 수출

수산물 가공시설은 전국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데 1998년 현재 234개의 수

산물 가공공장이 있음. 이 중 186개는 연산능력 20만톤 이상으로서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업체별로 기반시설 확충, 신기술개발, 제품다양화, HACCP 9) 품질관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 60개 기업이 HACCP를 채택하고 있음.

최근 수산물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고, 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시장 경우 일본, EU, 미국, 중국 등 대소비국을 비롯하여 49개국에 이

르고 있음.

주요 수출품목은 새우와 두족류이고 수출액은 1980년의 1,100만달러에서

1990년 2억 500만달러, 그리고 1998년에는 8억 5,600만달러로 급증하였음.

그러나 급속한 연안지역 개발 및 도시화는 연안환경과 어업자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9) HACCP는 Hazards Analysis Crit ical Control Points의 약자로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의미함.



제 3 장 어업진출환경 분석 및 평가

1. 어업진출환경 분석

1) 어업자원 상태

( 1) 인도네시아

1997년도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총 잠재생산량이 612만 3천톤,

현재 생산량이 380만 5천톤으로서 6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표 Ⅲ-1> 인도네시아 해면어업의 최대지속적생산량( MSY) 및 생산량

단위 : 천톤, %

어 종 잠재생산량 생 산 량 이 용 률

구 분 6,123 3,805 62

소 형 원 양 어 류 3,177 1,415 45

대 형 원 양 어 류 977 364 37

참 치

날 치
Tongkol
Tenggiri

새 치

황 새 치

상 어

219
374
205
127
27
9

16

78
128
111
32
8
3
5

35
34
54
25
30
33
32

근 해 어 류 1,786 1,087 61

새우류및갑각류

바 닷 가 재

Carrangids

오 징 어 류

74
5

76
28

70
2

93
22

107
46

122
79

자료 : 인도네시아 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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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인도네시아 소형 근해어업자원의 양륙량 및 잠재생산량

단위 : 천톤

지 역 양 륙 량 잠 재 생 산 량

동인도양

수마트라 서쪽

자바 남쪽

발리-나사텡가라

118

75

104

176

32

104

순다 지역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자바해

160

113

463

55

504

444

슬라웨시해

마카사 해협

플로래 해

토미니만

슬라웨시해

-

215

-

43

-

215

57

44

말루쿠·이리안자야

세람/말루꾸해

반다해

아라푸라해

태평양

72

75

21

5

71

238

386

25

자료 : 인도네시아 수산청.

( 2) 말레이시아

한편 말레이시아의 30해리 이내의 잠재량은 말레이반도 서부 43만톤, 말레

이반도 동부 21만 4천톤으로 추정됨. 이 중 사라왁주는 5만 5,549톤, 사바주

는 11만 4,867톤, 라부안은 1만 7,960톤임.10)

1992∼93년 동안 말레이시아 서부 해안의 근해와 연안어업 어획수준은 최

대 잠재생산량(각각 16만톤, 9만톤)을 초과하고 있으며(Yahaya 1993) , 말레이

10) 말레이시아 수산청이 1995년 발표한 자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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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연안의 최대 잠재생산량 추정치는 58만 8천톤으로서 말레이반도 서부 32

만 2천톤, 동부 26만 6천톤임(Hamid, 1997) .

<표 Ⅲ-3> 사라왁주 어업자원 상태 (1998년도)
단위 : 천톤

자 원 명 어업자원량 잠재생산량 현재생산량 개발잠재량

근 해 어 종 157 87 20 67

산호초 및 암반서식어류 68 34 2 32

소 형 부 어 류 872 327 19 308

참 치 50 25 - 25

합 계 1,147 472 41 431

자료 : 사라왁 지방 수산연구원(Fisheries Research Institute Sarawak Branch).

<표 Ⅲ-4> 사바주 어업자원 상태 (1998년도)
단위 : 천톤

자 원 명 어업자원량 잠재생산량 현재생산량 개발잠재량

새 우 류 157 87 20 67

연 안 저 어 류 68 34 2 32

근 해 저 어 류 872 327 19 308

산호초 및 암반 서식류 50 25 - 25

소 형 부 어 류 1,088 435 18 417

연 안 참 치 40 20 2 18

대 양 참 치 50 25 - 25

합 계 1,506 670 115 555

자료 : <표 Ⅲ-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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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베트남에는 2천종 이상의 해면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 2/ 3 이상이

50m 이내에 서식하는 연근해 어종들임. 베트남 해역의 총 어업자원량은

300만∼350만톤, 잠재적 생산량은 130만톤으로 추정됨.

잠재생산량과 1995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연근해 어업자원은 이미 완전

개발 혹은 과도개발된 상태임. 자원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들로는

트롤어업에서 어획되는 어류 중 기타 수산동물의 양이 증가하였고 소형 어

류가 많이 어획될 뿐 아니라 어획률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최근 베트남 동부연안의 부어류 자원조사에서는 bonito 혹은 참치류같은

중형 및 대형 부어류의 잠재적인 생산량을 약 10만톤으로 추정하였음. 2000

년에 100만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심 50m 이하의

근해 및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어획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음.

2) 국내 어업정책

( 1) 인도네시아

① 장기 어업개발정책

제2차 장기 개발계획(1993∼2018년)중 제7차 5개년 계획(1999∼2003년)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업 분야 주요 내용으로서 3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수산물(해조류, 능성어, 농어, 새우 등)의 수출증대로 외화 획득

- 어분(fish m eal) 생산증대로 수입대체

- 수산물 공급확대로 국민 식량문제 해결

반면,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생산 : 458만톤(1997) → 606만톤(2003)

(어선어업 : 495만톤, 양식업 : 111만톤)

- 수산물 수출 : 16억 8천만달러(1997) → 26억 4천만달러(2003)

- 어선수 증가 : 2만 6,636척

- 고용 증가 : 76만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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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문별 개발정책

어선어업

- 어업자원이 서부지역에 집중 개발된 반면에 동부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

로 미흡한 편이므로 어항 등 인프라와 어선세력 확충을 통하여 동부지역

우선 개발

<표 Ⅲ-5> 인도네시아의 어선 규모별 확대계획 (1999∼2003년)
단위 : 척

선단의 형태(Type of Fishing Fleet)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연승 50∼100톤(목선) 410 90 80 80 80 80

외줄낚시 및 채낚기 30톤 미만(목선) 527 105 105 105 105 107

30∼50톤(목선) 318 63 63 63 63 66

외줄낚시및 채낚기 30톤 미만(목선) 9,969 2,000 2,000 2,000 2,000 1,969

30∼50톤(목선) 1,399 250 250 300 300 299

100∼200톤(강선) 812 160 160 160 160 172

400∼600톤(강선) 51 11 10 10 10 10

저연승 10∼30톤(목선) 6,600 1,320 1,320 1,320 1,320 1,320

그물어업 10∼30톤 5,040 1,040 1,000 1,000 1,000 1,000

외줄낚시 3∼5톤 1,510 400 300 300 300 210

합 계 26,636 5,439 5,288 5,338 5,338 5,233

자료 : 인도네시아 수산청.

양식어업

- 종묘생산 확대

- 자바지역외의 양식장 개발 확대

- 환경개선과 어병 예방·치료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기술·자본유

치

유통 및 가공

- 정부부문에서는 기본적이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 건립

- 민간부문에서는 상업적 시설에 투자하도록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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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업관리 정책

관리조직

- 중앙행정조직은 농업부 수산청(DGF )으로서 수산청장은 차관보급임.

- 지방수산조직(provincial fishiers service)으로 27개 주정부에 농업국 소속

의 수산담당과가 설치되어 있음.

수산기술 개발센터

- 바다양식 개발센터

- 기수양식 개발센터

- 내수면양식 개발센터

- 어로기술 개발센터

- 수산물 품질관리 개발센터 등

( 2) 말레이시아

① 장기 어업개발정책

국가수산업 발전계획(Nat ional F ishery Developm ent P lan )을 수립하여 수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함.

국가수산업 발전계획은 국가농업정책(1992∼2010년)중 어업분야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수산업 분야 세부 전략, 프로그램, 재정 지출방안을 담고 있고, 인센티

브 도입을 통한 근해 및 원양어업11) (Deep Sea Capture Fisheries)과 양식업에

비중을 두고 있음.

② 부문별 개발정책

어업자원과 환경에 대한 조사

- 어업경영개선을 위해 1981년 어업허가정책과 어류자원보존 프로그램을

채택함.

- 어업경영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어가소득의 증가

· 어업자원을 고려한 적정 어획수준 유지

11) 근해 및 원양(Deep Sea Area)은 해안으로부터 30∼200해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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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조업원인을 제거하고 어업자원의 균형할당을 통한 문제점 해소

· 생계유지형 어민들과 상업적 어업자들 사이에 적정 어획량 배분

어선어업

- 어업자원의 유지 및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 수산업과 관련된 사회·경제

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관리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존 어획량 유지 및 증대가 주 관심사임.

-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어선세력에 대하여는 그들의 어선을 정부가 사들이

는 방법으로 퇴출시킴으로써(구조조정정책)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는

전략 채택

- 목적 : 전통적 어민과 상업적 어업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및 어업자원 보호

를 위하여 어업별로 다음과 같이 조업 구역을 설정

·A지역(5해리 미만) : 전통적 형태의 어구를 보유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경영하는 소규모 어업

·B지역( 5∼12해리) : 개인 트롤과 40톤 이하 선망어업

·C지역(12∼30해리) : 말레이시아인 또는 기업소유의 트롤과 40∼70

톤 선망어업

·C2지역(30해리 초과) : C지역의 사항을 포함하며 70톤 이상 어선

- 어업허가정책 하에서 총허용어획량(T AC)은 위에서 설명한 각 조업구역

에 대해 매년 결정됨.

양식어업

- 어류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수산물가공 및 수출

- 현재 지역도매상, 소매상, 수출이라는 세 개의 주요 경로가 있음.

- 쿠칭에 위판장과 Pentanak Central Market이 있음.

- 특히 양식어류에 대하여는 일본, 홍콩 등의 국가로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함.

③ 어업관리정책

어업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법(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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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1993)

- 양식업법 시행령(1990)

- 어법 규제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1990)

- 조업금지구역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1983)

- 해양에 관한 시행령(1967)

- 수입어류 금지에 관한 수산업법 시행령(1990)

- 갑각류 보존과 양식에 관한 시행령(1964)

- 소형 어선의 허가에 관한 시행령(1985)

- 사라왁주 수산업 시행령(1976)

- 란타우 아방 조업 금지 구역에 관한 시행령(1991)

- 환경 유지법(1974)

- 환경 유지 시행령(1987)

- 이밖에 특히 연안 지역에서 어업자원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는 도

시농촌 계획법(1976) , 토지보존법(1960) , 지방정부법(1976) , 국토 관리 규

정(1965) , 도로 및 간척지 조성 법률(1974) 및 건설관련 부속법률(1986)

등이 있음.

관리조직 및 기능(농림부 수산청)

- 수산부문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 1984 배타적경제수역법과 1985 수산업법 시행

-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어업자원의 보존과 이용

- 어업자원 조사

- 수산부문 서비스 제공과 인력 관리

- 내수면 양식어업 발전과 유지

- 해양공원관리와 유어 발전

- 어업자원 검역 관리

- 기본적 수산데이터 관리

- 수산물 표준설정과 수산물 검사기준 설정

- 어류 및 수산제품의 수출입 관리

- 해양오염감시

말레이시아 수산발전위원회(Malaysian Fisheries Development Board )

- 소규모 공동사회인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관련 업무수행



제 3장 어업진출환경 분석 및 평가 29

기타 관계기관

- 주 경제기획국(St ate Economic P lanning Unit )

- 해군, 공군, 해경, 관세청 등

해역관리 기능

- 주정부는 3해리 이내 해면어업 관리

- 연방정부는 3해리 밖의 수역과 대륙붕 관할

관리정책 문제점

- 연안어업에 대한 과잉투자 : 1970∼1980년대 과도한 지원

- 어업자원 감소 : 소형어, 저급 어류 어획 증가

④ 국제협력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UNDP와 FAO 남중국해분과위원회(SCSP )에 적극

참여하였고, 1980년대에는 캐나다 정부의 원조를 통하여 수산업 발전을 이루었

음.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아세안의 멤버로 ASEAN-USA ID 연안 자

원 관리계획에 참여함.12)

(3) 베트남

① 장기 어업개발정책

베트남은 현재 5개년(1996∼200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최

근 부문별로 장기 개발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우선 총 어업생산량을 2000년까지 170만톤, 2005년까지 200만톤, 2010년까지

240만톤으로 증대시킴.

수산물 수출액은 2000년까지 11억달러, 2005년까지 20억달러, 2010년까지

27억 내지 30억달러로 증대시킴.

어업종사자는 2000년까지 340만명, 2005년까지 400만명, 2010년까지 440만명으

로 증대시킴.

12) 또한 말레이시아는 FAO, UN, IMO, ESCAP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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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베트남의 장기 어업개발 목표

구 분 2000년까지 2005년까지 2010년까지

총 어 업 생 산 량(천톤) 1,700 2,000 2,400

해 면 어 업

양 식 어 업

1,020

680

1,200

800

1,200

1,200

수 산 물 수 출 액(억달러) 11 20 27∼30

어 업 종 사 자(천명) 3,400 4천 4,400

자료 : 베트남 수산청.

② 부문별 개발정책

어업자원과 환경에 대한 조사

- 어업적합지역, 어업금지 및 보전지역, 해상공원 등 해면이용과 관련한 지

역별 조사

- 어업자원 및 환경에 관한 연구조사결과의 수집, 정리

- 어업을 위한 통계체제의 구축과 현대화

어선어업

- 45마력 이하의 소형어선 건조 금지

- 트롤어법을 사용하는 45∼60마력급의 어선건조 제한

- 수심 5∼7m에서 소형어선을 이용한 조업은 점진적으로 금지

- 현재 어선개량 지원 및 90마력 이상의 근해어선 건조는 세금감면 및 자금

지원

- 근해어선을 위한 어항, 어시장, 유류 및 식수공급시설 확충

- 항해기술, 통신 등 서비스제공과 생산물판매 지원

- 연안어업 조업압력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식 및 내수

면어업 개발 우선 지원

- 어획후 보존기술 제고를 위한 인력훈련

- 수출증대

양식어업

- 고갈 상태에 있는 어종의 종묘생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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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주체로서 양식가구 육성, 정부소유 회사는 지원 및 기술서비스 담당

- 새로운 양식기술 및 양식단지에 종묘생산시설 재배치

- 인공사료 및 항생제 생산

- 새우 및 어류 등 수출대상 품목 우선 양식 : 새우는 집약양식, 어류는 가두

리양식 개발

수산물가공 및 수출

- HACCP 등 품질관리 기준의 충족을 위한 가공공장 시설개선. 2000년 말

까지 의무사항 완전 충족

- 가공공장, 어항 및 어시장에 있어 최소한의 위생기준 설정

- 양질의 원료어 확보 및 가공원가 절감. 필요시 외국수산물 수입

- 전통적인 수출시장 유지와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 점유율 제고

③ 어업관리 정책

어업자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

- 어업자원보호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법

- 유류 및 가스채굴법

- 산림보전 및 개발법

-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법

-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1977)

- 베트남 수역에 있어 외국선박 운영에 관한 규칙(1980)

- 베트남 해양법(1990)

- 베트남 수역에 있어 외국인 어로 및 외국어선에 관한 규칙(1990)

- 베트남 수역에 있어 자원조사를 위한 외국인(기관) , 외국선박 및 기타 설

비에 관한 규칙(1991)

관리조직 및 기능

- 어업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76년 수산청을 설립하였고, 지방에

는 20개의 조직이 있으며(일부 지방은 농업담당 조직에서 수산업무 겸임)

이들 조직은 지역인민위원회의 자문역할을 담당

- 베트남에 있어 어업관리정책의 주요 내용은 생물다양성 및 어종의 분포에

관한 지식 및 정보축적과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추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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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관리체계로서 수산청에서는 어업허가, 어업자원관리, 오염통제 등 어

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리함.

- 반면 해상통제업무 중 해군 및 해상경비대에서는 불법어업 및 마약밀매

등을 단속하고 항만공사에서는 베트남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국내 및 국제규정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함.

- 효율적인 어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업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는 미흡한

상태에 있음.

- 어업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조사기관으로서 해면생산연구소(RIMP :

Research Inst itute for Marine Products )는 해양생물자원 조사, 어업기술

연구, 수산물가공기술 연구, 담수 및 해면양식과 해양환경조사 등을 수행

하고 있음.

- 수산경제 및 계획수립연구소(Fisheries Economics and Planning Institute)에

서는 어업발전정책 및 장단기 개발정책과 지역어업개발계획을 수립함.

- 양식어업 연구기관(3개소)은 북부지역, 메콩강 델타, 중앙 및 고산지대에

입지하고 있고 종묘생산 등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④ 국제협력

베트남정부는 국제기구와 정부간 과학기술협력, 교육 및 투자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첫째, 어업자원조사로서 최근에는 일본과 덴마크가 수심 40m 이하의 어업

자원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원평가방법 개발 등에 지원을 한 바 있으

나 시간 및 재원의 한계 등으로 어업자원의 잠재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음.

둘째, 인력훈련과 개발로서 각종 인력훈련과정과 워크숍 참가, 국제기구 등

에 2천명 이상의 전문가를 파견하였음.

셋째, 투자 및 시설확충으로서 11개 어항건설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한

A DB의 지원 등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규

모는 크지 않음.

넷째,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양식이나 수출을 위한 수산물가공 등에 외국인

100% 투자 사례도 있으나 타 산업부문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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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진출(입어) 조건 및 절차

( 1) 어업진출(입어) 조건

국별 입어조건을 살펴보면 <표 Ⅲ-7>과 같음.

인도네시아의 입어형태는 단순입어와 어업허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어선사의

어선을 용선하는 형태 및 합작에 의한 입어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인도

네시아 어선의 용선에 의한 입어가 대부분임.

- 단순입어 경우 1996. 12 배타적 경제수역내 외국어선 용선규정 의 개정

으로 인해 2000년부터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조업이 전면

금지됨.

<표 Ⅲ-7> 동남아 3국의 어업진출(입어 ) 조건

구 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 트 남

입 어
형 태

단순, 용선, 합작 등 세 가지
형태

어업권을 가진 자국인 및 회
사와 계약하여 입어

단순입어를 위해 수산청이
부여하는 허가취득

외 국

어 선

준 수

사 항

100톤 이상, 선령 10년 미
만 입어 가능
어선톤급별로조업해역구분
- 5톤 미만 : 기준선에서

0∼3해리
- 25톤 미만 : 기준선에서

3∼7해리
- 100톤 미만 : 기준선에

서 7∼12해리
어획물 판매 : 특별한 규정
없으며 해상전재는 불허
현지선원 승선비율

- 최초 1년 : 50%
- 1년 이후 : 한국인 5명

허용

70톤 이상1 )

연안 30마일 이원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조업2 )

조업어장은 사바주와 사라
왁주에 한함
VTMS(선박자동위치발신시
스템)를 설비해야 함
어획물 반출시에는 전량 항
구에 양륙한 뒤 반출신고
절차를 거쳐 3국으로 운반
선원 전체의 10∼20%가량
원주민 승선

최소한 입어 5일전 통보
사항

- 선명 및 선박등록증
- 선박의 외관에 대한

특기사항
- 허가증 사본
준수사항

- 선명, 허가번호 기재
- 어업허가증, 어선등록증,

선원관련서류 비치
- 사고발생시 가까운 유

관기관에 통보하고 구
원 요청

자료 : FAO 인터넷 자료 및 국별 수산청 자료.
주 : 1) 톤수 계산방법 : 길이 폭 깊이 0.283

2) 30마일내의 연안수역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조업 절대

금지. 단, 허가의 종류에 따라 섬에서는 12마일 이원 수역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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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 입어하는 경우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음.

·자국어선 조업허가는 유효기간 3년이며, 실제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

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해외허가를 가진 외국어선 용선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현지법을 준

수할 경우 갱신이 가능함.

·용선시 고액의 입어료는 면제되나 현지인 명의의 국적 취득에 따른

용선료를 지불해야 함.

- 입어료는 과거에 어선 톤당 134∼290달러였고, 대방사 비용을 일정액 감안

하여 산정하였으나, 현재 합작 경우 입어료 규정은 다음과 같음.

·입어료 : 척당 미화 500∼1천달러 + 수출어류에 대한 로열티

·등록세 : 어선톤(G/ T )당 미화 3달러

·입어변경 수수료 : 미화 100달러

·어획량에 대한 로열티 : 연승(어창 ㎥당 86달러)∼선망(어창 ㎥당

107달러)

- 현지선원 승선비율은 최초 1년은 50%, 1년 이후에는 한국인은 5명까지만

허용하되 1인당 월 200달러 가량을 선원양성기금조로 인도네시아 노동부

에 납부해야 함(6개월분 선납) .

- 어획물 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해상전재는 불허하고 있으

며, 합작사업 투자비율은 인도네시아 현지업체 경우 20%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 이내에 40%, 10년 이내에 51%로 상향조정해야 함.

말레이시아는 자국민에게만 어업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어업허가를 가진

말레이시아인과 계약하여 입어 가능하며, 어업허가를 가진 말레이시아 회

사(local company )와 입어계약을 체결하여 입어해야 함. 또한 현지 회사는

입어계약을 체결한 뒤 중앙정부(수산청)에 계약한 어선의 허가를 신청해

야 함.

베트남은 어선어업의 단순입어를 법(베트남 수역에 있어 외국인 어로 및

외국어선에 관한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정책적으로 금

하고 있음.13)

13) 동법에 의하면 외국어선이 베트남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산청이 부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접수후 5일 이내 발급) , 허가증은 연장



제 3장 어업진출환경 분석 및 평가 35

<표 Ⅲ-8>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외국어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사항을

나타낸 것임.

<표 Ⅲ-8> 외국어선 위반행위 벌칙사항

구 분 위 반 행 위 절 차 및 벌 칙

말레이시아
조업구역 위반시 3회까지 벌금을 납부하지만, 4회시에는 어선압류

불법으로 말레이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침범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어선 몰수

베 트 남

외국어선의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

- 단속기관은 현장에서 즉시 보고서 작성하고 각종 일지나 장비사용을 금지시킴.
- 무등록, 무효력 등록증 소유 어선에 대한 벌칙

· 5천만∼1억동1)의 벌금, 어획물과 어구 등 몰수, 중범시 형사처벌 및 배상

규정 위반시 벌칙사항

- 허가규정 위반 : 2천만∼5천만동

- 폭발물과 불법어구 사용 : 5천만∼1억동

- 금지어종 어획 : 3천만∼7천만동

- 서식지 파괴 : 2천만∼5천만동

- 오염유발 행위 : 1ha 미만 1천만동, 1ha 이상 ha당 1천만∼2천만동

- 양식규정 위반 : 500만∼2천만동

- 공무집행 방해 : 500만∼2천만동

- 상기 사항 복수 위반시 : 3∼6개월 정지

- 벌금 또는 배상금은 30일 내 납부

자료 : 말레이시아 법규 및 베트남 법규.
주 : 1$ = 14,011동( 99.11).

( 2) 입어대상 업종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연승, 채낚기, 선망, 트롤, 유자망어업을 장려 하고

있으며, 특히 밀크피쉬는 참치연승어업 미끼로서 수요가 큼.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업종과 전통적 업종으로 분류하여 허가하며, 베트남은 트롤, 통발,

참치 연승어업과 내수면 어로, 양식어업을 합작 대상 업종으로 장려하고

있음(<표 Ⅲ-9> 참조) .

이 가능함. 물론 발급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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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동남아 3국의 입어대상 업종

구 분 입 어 대 상 업 종

인도네시아

어선어업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연승, 채낚기, 선망, 트롤, 유자망어업을 장려

양식어업

- 새우 및 밀크피쉬

- 특히 밀크피쉬는 참치연승어업 미끼로서 수요가 큼.

말레이시아

상업적 업종(저인망, 선망)과 전통적 업종(유자망, 통발, 채낚기 등)으로 분류

하여 허가시에는 한 가지 업종으로 허가

상업적 업종의 경우 업종전환이 안되며 전통적 업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업

종 전환 가능

양식업

- 내수면양식 : 말레이시아산 민물왕새우와 관상용 물고기, 기타 내수면어류

- 해면양식 : 보리새우, 바나나새우, 그리고 능성어 (seabass) 등이 유망하고 지

역적으로는 사바주와 사라왁주 지역이 적합.

베 트 남
트롤, 통발, 참치연승어업

내수면 어로, 양식어업

주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합작대상 업종임.

(3) 어업진출 절차

동남아 3국의 어업진출절차는 <그림 Ⅲ- 1>, <그림 Ⅲ-2>, <그림 Ⅲ-3>과 같

음.

우선 인도네시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내 입어절차는 외국 어선사와 대방

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청에 조업허가를 신청하고, 선박

보안검사를 거친 후 입어료를 납부하면 조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조업하게

됨.

한편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대방사 선주는 말레이시아 수산청에서 어업허

가서를 송부받은 후 현지 정부로부터 원양어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베트남의 경우는 일반적인 합작투자 절차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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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내 입어절차

외국어선사 - 대방사

대방사 - 수산청

통합사 정보본부

외국어선사 - 중앙은행

수산청 - 대방사조 업 허 가 서 발 급

조 업

조 업 허 가 신 청

선 박 보 안 검 사

입 어 료 납 부

계 약 서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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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말레이시아 입어절차

어업허가권자 - 외국선주

수산청에 제출

어업허가권자에 허가부여

어업허가권자가 송부

한국의 경우 선주가 정부로부터 취득

신청시 어선은 말레이시아 항구에 입항

시켜야 함

수산청

원양어업허가 취득

수산청 : 제출서류 검토

입어희망 선주에게 허가서 송부

어업권자 : 소정양식에 선박제원 작성

계 약 서 작 성

어선검사 신청

어선검사 실시(엔진, 장비, 제원 등)

수산청에서는 7일 이내 검토 회신

-합 격 시 :조업허가장을 어업허가권자에게 발급

-불합격시 : 2∼3회 추가 검사 가능

합격시 입어료 지불, 조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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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베트남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

토지사용 승인신청(30일)

건축허가 신청

법인설립 준비

합작투자 승인신청

시 장 조 사

합작계약 체결

현지파트너 선정

- 투자자문, 현지 서비스회사(국영, 민간), 관련

정부기관, 대사관 및 KOTRA, 기 진출 한국

업체

- 사업양해각서(MOU)체결

- 사업계획서, 정관 등 작성

- 시·도 및 지방정부 : 15일

- 투자계획부(MPI)

·그룹A 사업은 수상결재 : 40일 이내 수상보

고, 7일 이내 통지

·그룹B 사업은 MPI에서 결정(45일)

- 주무부처에 의견 문의(20일)

- 시·도 및 지방정부

- 그룹A 사업은 수상결재 : 도시 5ha 이상,

기타지역 50ha 이상

- 시·도 및 지방정부(20일)

- 그룹 A 사업은 건설부 결재(20일)

- 사장 및 회계책임자 등록

- 회사설립 공고(신문)

- 법인구좌 개설(은행)

- 세무당국 등록(세무서)

- 전화 및 팩스 신청(우체국)

- 회사법인 인장신청(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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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진출환경 평가

1) 인도네시아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현지 업계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어업진출(투자)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또한 육류에서 어류로 소비성향이 전환되고 있어 수산물 수요가 증가추세

에 있고, 특히 2억이 넘는 인구를 감안할 때 국내 소비시장 확대 가능성이

큼.

그러나 현재 조업중인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장여건이 정확하게 파악되

지 않고 있고, 우리가 사용중인 어구어법의 적용가능성이 불확실한 실정임.

- 초기 진출어장인 보르네오 해역도 어장성 결여로 실패

- 트롤어업 주어장인 아라푸라 해역 경우 어업자원량 감소

또한 지금까지는 자국어선 임대를 통한 외국업체의 조업을 장려해 왔으나

2000년부터는 합작을 통한 조업을 의무화하고 있어 금후 우리 어선의 조업

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양식 및 가공분야의 합작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데

양식 경우 담수, 기수 및 해면양식 모두 성행하고 있고, 가공분야도 일본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지역은 어업자원이 완전히 개발되어 외국어선

입어가 허용되지 않으나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북부)의 사라왁주나 사

바주는 개발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에 매

우 적극적임.14)

이 중 특히 사라왁주는 어업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외국어

선 입어허용 수역에 대해서는 자원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음.

14) 1999. 7. 3 사라왁주 쿠칭에서 열린 사라왁주 수산청 관계자 협의회에서 사라왁
주 측은 한국어선의 입어유치를 적극 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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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롤어업 경우 비교적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지역에서

는 통발을 이용한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민간 업체에 의한

시험조업결과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명) 사바주는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어

참치어업과 일부 트롤어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라왁주 경우 어항시설과 가공(제빙)시설 등 관련 시설이 전반적으

로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입어가능 척수가 제한적이며, 인구가 많지 않아

현지소비보다는 말레이반도나 한국 및 일본으로의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3) 베트남

어업자원은 메콩강 하구와 내수면에 있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며 어업정

책 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이나 양식어업과 같이 수출증대 및 고용효과

가 큰 업종에 있어서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고,

어선어업에 있어서는 어선규모 확대 등을 통한 근해 및 원양어업의 육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진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됨.

한편 현행 정책상 우리 어선의 단순입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

라서 우선은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계에서는 내수면어업, 양식 및 가공 등 어선어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협

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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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업체의 진출 현황

1) 인도네시아

1967년 12월 트롤어선 10척이 출어하였으나 경제성 결여로 조업 중단

인도네시아 어장 본격 진출은 1987년 7월 동원산업 트롤어선 3척이 입어허가를

득하여 조업개시한15) 이후이며 이후 점차 출어 척수 증가로 1994년에는 73척에

이름.

- 이후 주조업어장인 아라푸라해역의 어족자원 감소 및 인도네시아 당국의

단속강화 등으로 출어 척수가 점차 감소했는데, 특히 IMF 경제체제 이후

출어 척수가 급감하였음.

- 업종별로는 트롤 이외에도 연승, 채낚기어업이 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패에 그침.

· 돔 등을 대상으로 한 연승어업은 어구손실(절도)이 잦고, 어장이 한정

적이며 냉동·냉장시설 부족으로 현지 및 싱가포르 판매가 불가피함으

로써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채낚기어업 경우 초기에 한치생산으로 경제성 있었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고 국내시장 취약으로 역시 채산성이 맞지 않음.

1998년말 현재, 53척의 우리나라 트롤어선이 동 수역에서 조업중으로 이것

은 1998년말 우리나라 해외트롤어선(전체 146척)중 국별 입어척수 중 최대

규모임.

15) 실제는 101동원호 1척이 출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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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인도네시아 수역 진출실적

구 분 진 출 실 적

1967년 12월 10척 출어(트롤)

1987년 7월 3척 출어( 〃 )

1994년말 73척 조업( 〃 )

1998년말 53척 조업( 〃 )

우리나라 어선의 기지로서 과거에는 암본항과 비뚱항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주로 비뚱항을 사용하고 있음.

- 기지운영은 진출 초기에는 어선사에서 상주주재원(12명)을 파견하였으

나, 최근에는 어선사별 1명씩 전담기지장(10명)을 운영하는 형태를 유지

하다가 IMF 이후에는 기지장 1명이 여러 선사의 어선을 관리하는 통합

기지장 운영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어선이 인도네시아 어장에서 어획한 실적을 보면 1995년에 65척

이 3만 5,124톤을 어획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8년에는 53척이 1만

6,557척을 어획하였음(<표 Ⅳ-2> 참조) .

- 어종별 어획 실적을 보면 조기가 35%, 한치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갈치, 돔, 가오리, 복어, 문어 등을 어획하고 있음.

- 조업 어선 중에는 소규모어선(100∼170톤급)이 중형어선(300∼350톤급)

보다 많음.

<표 Ⅳ-2> 인도네시아 수역 조업실적

단위 : 톤, 척

구 분 1995 1996 1997 1998

어 획 량 35,124 24,544 19,448 16,557

출 어 선 65 57 55 53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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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1969∼71년 아진수산에서 90톤급 참치연승 어선 6척을 투입하였으나 실패

1977년 진출한 한성기업 120톤급 트롤어선 2척 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조업장소 : 사라왁 및 말레이시아 근해

- 조업기간 : 1977. 4. 1∼1977. 9. 30

- 생산량 : 125톤

- 일일 생산량 : 평균 1.7톤(사라왁 2.5, 말레이시아 근해 0.8)

- 어획어종 : 돔류, 병어, 오징어, 가자미 등

신어장 개척의 일환으로 1999년 현재 2척이 사라왁 해역에서 통발시험어업

실시 중임.

- 시험허가선 2척 중 1척은 1999년 5월 1일에 출어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하

였으나 선원문제로 인해 실패함.

- 나머지 1척은 8월에 출어, 10월말 현재 성공리에 조업 중(새우 및 잡어

다량 어획)

<표 Ⅳ-3> 말레이시아 수역 진출실적

구 분 진 출 실 적

1980년 이전

1969∼71년 참치연승어선 6척 출어

1977년 트롤어선 2척 출어

1978년 저인망 2척 출어

1999년 현재 1척 시험 조업 중

3) 베트남

1988∼96년 5개사 9척이 입어하여 조기류, 가오리류, 새우류, 오징어류, 병

어 등의 어종을 어획하였으나 실패하였음.

- 실패 이유로는, 다양한 업종(트롤, 새우트롤, 유자망, 안강망)이 출어했으

나 단기간 조업으로 충분한 어장탐색이 부족하였고, 1996년도 진출한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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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 2척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장개발 제한이 있어 실패하였음.

베트남 진출업체명, 진출일자 및 조업 내용은 <표 Ⅳ-4> 및 <표 Ⅳ-5>과

같음.

현재 양식업에 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업체명은 성미수산(주)이고, 대방

사는 Bright Sea Co. Lt d.임.

- 새우 부화·양식업에 합작투자 하였으며, 총 투자금액은 총 80만 6천달러

로 이 중 한국측이 31만 2천달러(39% ), 베트남측이 49만 4천달러(61% )

를 차지하고 있음.

- 1998년 11월 현재 양식장 부지조성중이며 1999년부터 생산 및 판매 가능

할 계획임.

- 양식장 규모는 총 227ha이며 자연양식장 20ha, 축제식 양식장 27ha로 구

성되어 있음.

<표 Ⅳ-4> 베트남 진출업체명 및 진출일자

업 체 명 대 방 사 계 약 체 결

정 한 수 산 Seaprodex 1988. 3. 8

진 일 산 업 Sowes Food 1988. 6. 5

남 서 기 업 Southwest Fishing Service Corporation 1993. 3. 15

원 양 수 산 Institute of Marine Product Research 1990. 8. 28

성 진 수 산 용선입어 1992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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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베트남 진출업체 과거 조업실적

구 분 정 한 수 산 진 일 산 업 남 서 기 업 원 양 수 산 성 진 수 산

업 종 트 롤 새우트롤 안 강 망 유 자 망 트 롤

척 수
2 척

(140∼150톤급)

2 척

(110∼130톤급)

2 척

(160톤급)

1 척

(239톤급)

2 척

(635톤급)

조 업 수 역 남 부 남 부 남 부 중 부 전 연 안

조 업 기 간
1988.6.10

∼9.12

1988.8.20

∼12.31

1989.7.20

∼8.27

1991.1.28

∼2.11
1992.∼1996.4

실조업일수

(척 별)
35일 73일 14일 15일 -

생 산 량

(톤)
20 44 21 1.5

541(1992년)

766(1993년)

149(1995년)
일당어획량

(톤)
0.29 0.30 1.5 0.1 -

자료 : 해양수산부.

2. 부문별 진출방안

1) 어선어업

(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우 진출 유망업종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려하는 연승, 채낚

기, 선망, 트롤, 자망어업 등을 들 수 있음(<표 Ⅳ-6> 참조) .

- 이 중 연승어업의 경우 자바섬 남부해역의 참치 연승어업이 유망하고,

- 소형어선을 이용한 조업으로는 선망에 의한 고등어와 3중 자망어업이 유

망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상어를 주대상으로 하는 유자망어업은 대만 어선이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나 어구·어법 개량시 진출이 가능할 것임.

- 트롤어업은 어업자원 감소로 잠재력이 크지 않으므로 대신 대만, 태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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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 진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 어선어업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규정(100G/ T 이상, 선령 10년

미만 등)을 준수하면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방사와 합작조건을 융통성

있게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음.

어업자원 상태의 파악을 위하여 일정 기간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시험조업

과 함께 주요 어항(자카르타, 암본, 비뚱 등)에 양륙되는 어획물에 대해 조

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뢰성 있는 대방사(Counterpart ) 선정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어업연합회

(Indonesian Fisheries Federat ion )를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고선 수출도 가능하며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형태

(현지 어선건조)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려하는 부문으로서(지방정부 허

가사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Ⅳ-6> 인도네시아 진출 유망업종

업 종 비 고

연 승 참치 : 자바섬 남부해역

선 망 고등어 : 소형어선 이용

3 중 자 망 소형어선 이용

유 자 망 상어 : 대만어선이 많으나, 어구·어법 개량시 진출 가능

트 롤 어업자원 감소로 잠재력 상실,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 진출 가능

<표 Ⅳ-7> 선종별 , 선원국적별 고용인원

구 분

국 적 별 고 용 인 원

중 국
인 도

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기 타 계

외 항 선 216 68 - 461 255 - 1,000

원 양 어 선 1,637 1,597 1,183 57 21 76 4,571

연 근 해 어 선 351 142 - - - - 493

합 계(명) 2,204 1,807 1,183 518 276 76 6,054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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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사라왁주측에서 우리 어선의 입어유치를 희망하고 있으

므로 트롤, 통발 등 업종별로 구체적 입어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현지 대리인(agent )과 입어계약을 체결하여 입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어계약시 우리 측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어료, 조업

부담금, 허가료 등 공식적인 지불을 고려해야 할 것임.

현지 대리인은 어업승인권(perm it )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되 말레이시아

어업인위원회(Nat ional F isherm en's Associat ion ) , 어업개발공사(F isheries

Developm ent A ut horit y of Malaysia ) , 사라왁경제개발협회(Sarawak

Econom ic Developm ent Corporat ion ) 등을 통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사라왁주 경우 관련시설이 부족하여 필요할 경우 운반선 사용이 가능토록

노력하되(현지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이 때에도 현지 어항에

운반선이 입항하여 어획물 반출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말레이시아 정부 및 업계 공히 우리 중고선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어선 및 일반 중고선의 수출

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베트남

한편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수역 내에 진출한 외국어선이 전무할 정도로

근해수역(수심 500m 이내 수역)의 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 현재 일본 및 노르웨이 지원으로 원양수산자원을 조사중인바 장기적 안목

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따라서 당장 단순입어는 베트남의 정책상 불가능하므로 우선 자원조사 및

시험조업 차원에서 입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때 가능하면 많은 베트남 인력을 승선시키되 이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임.

업종별로는 베트남의 어업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트롤이나 통발어업 등 규

모가 큰 근해어업이나 참치연승 등 원양어업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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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선어업 진출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영기업체를 비롯, 업계와 제휴

하여 현지조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에서 입어를 위한 전 단계로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

2) 양식업

( 1) 인도네시아

담수, 기수, 해면양식 모두 기술제공 및 합작 등을 통한 협력강화를 희망하

고 있어 진출이 용이함.

특히 새우의 경우 우리의 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양식

장은 자바섬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상대적 개발 낙후지역인 동부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치어 부족으로 치어 생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으므

로 치어 생산분야 기술협력 진출도 용이할 것임.

( 2) 말레이시아

현재 말레이시아의 양식어업은 크게 성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해

면 양식 및 내수면 양식 모두 진출이 가능함.

내수면양식은 민물왕새우와 관상용 어류가, 해면양식에서는 보리새우와 바

나나새우 및 능성어 양식이 유망함.

( 3) 베트남

내수면 및 해면양식어업 모두 진출이 가능한데, 베트남 측에서 기술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틸라피아와, 붕어 및 잉어 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이들 품목에 대한 우리의 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최근 내수

면 가두리의 철수방침에 따른 대체어장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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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면양식어업에 대해서는 새우와 어류 가두리양식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들 품목 역시 우리 기술수준이 높아 가능성이 큼.

아울러 종묘, 사료 및 항생제 생산에도 베트남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므

로 양식자재와 함께 이들 부문의 동시진출 시도가 필요

3) 수산물가공업

( 1) 인도네시아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수출부문에는 현재 일본자본이 많이 진출해 있어,

가공원료의 안정확보 차원에서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과 연계한 진출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2) 말레이시아

사바 및 사라왁주의 경우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어류 수출시 상품가치가 저

하되고 있음.

사바 및 사라왁주에 진출할 경우 인구가 적은 관계로 해외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산물 가공진출이 필요함.

( 3) 베트남

수산물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수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

냉동, 통조림 분야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우리도 이 부문에 대한 진출을 증대시키되 가공원료의 안정확보 차

원에서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과 연계한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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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협의창구 개설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7월 10일(13일간) 민·

관 합동의 교섭단 파견을 계기로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금후 민간 차원

의 어업협력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어업연합회가,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어업

인위원회가, 베트남은 베트남 어업위원회가 민간협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임.

반면 우리나라는 수협중앙회의 해외협력실 또는 한국원양어업협회가 민간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들 기구를 통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대방사

소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조업사업 추진

동남아 3국에 대한 어업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확한 어업자원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시험조업과 민간 주

도의 시험조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전자에 대해서는 수산진흥원 시험조사선을 동남아로 파견하도록 하고, 후

자 경우 트롤 및 기타 통발어업이 가장 적극적이므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

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이때 어한기에 대상국별로 선단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선(4∼5척)을

시험조사선으로 선정하고, 이들 어선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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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협력사업 확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기술지도

를 강력히 요망하고 있음.

현재 이에 대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주체가 되어 전문가 파견

과 연수생 초청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입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일본의 경우 1973년 해외어업협력재단 16)을 설립, 이러한 업무 외에 교육

시설이나 어항시설 등 연안국의 어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협력이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부문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간 우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폐기대상어선 무상지원

- 연근해 및 원양어선에 베트남 어선원 승선 확대

- 유력인사 초청

4. 투자환경개선 지원

어업부문의 해외진출도 불확실성과 함께 높은 위험성을 수반함.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해외진출(투자)확대를 위해 많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로서도 동남아 국가에 대한 어업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

별로 기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어

선이나 양식시설의 수출시 연불수출자금이나 수출보험지원 등 재정적, 정

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목적 업무 등은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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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어업진출환경 관계법령

1) 인도네시아 어업구역에 관한 농업부장관령

1. 1999년에 공포하였으며 총14조로 구성된다.
2.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부가 정한 항로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어

업구역을 정한다.

제2조 인도네시아 어업구역은 다음과 같이 3개로 구분된다.

a. 제Ⅰ어업구역

b. 제Ⅱ어업구역

c. 제Ⅲ어업구역

제3조 (1) 제2조 a의 제Ⅰ 어업구역은 각 섬에서 간조시를 기준하여 최저해

수면부터 바다 쪽으로 6해리까지로 정한다.

(2) 위 (1)항에서 정한 제Ⅰ어로수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 간조시 기준 최저해수면으로부터 3해리까지 수역

b. 3해리∼6해리까지의 수역

(3) 위 (2)항 a에서 정한 간조시 기준 최저 해수면부터 3해리까지 해

역에서는 다음의 것만 허용된다.

a. 고정식 어구

b. 변경불가능한 비고정식 어구

c. 전체길이 10m 미만의 무동력 어선

(4) (2)항 b에서 3해리 되는 지점부터 6해리 되는 지점까지 해역에서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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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의 것만 허용된다.

a. 변경가능한 비고정식 어구

b. 1. 전체 길이 10m 미만의 무동력 어선이나

2. 전체 길이 최대 12m 혹은 최대 5G/ T인 선외동력어선과 선내동

력어선

3. 최대 150m 길이의 선망

4. 최대 1000m 길이의 자망

(5) 제Ⅰ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은 좌·우현의 각각 최소

¼을 칠함으로써 해역 인식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a. 간조 기준 최저해수면으로부터 3해리까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

선은 흰색 칠을 한다.

b. 3해리 되는 지점부터 6해리 되는 지점까지의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빨간색 칠을 한다.

제4조 (1) 제2조 b의 제Ⅱ어업구역은 제Ⅰ어업구역 외곽부터 바다쪽으로 12

해리까지로 정한다.

(2) (1)항에서 정한 제Ⅱ어업구역에서는 다음의 것만 허용된다.

a. 최대 60G/ T인 선내동력 어선

b.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일 경우

1. 그룹이 아닌 단선형태로 운용되는 최대 600m 길이의 선망이

나 그룹이 아닌 2척의 배에 의해 운용되는 최대 1,000m길이

의 선망

2. 바늘이 최대 1,200개인 참치용 낚싯대

3. 길이가 최대 2,500m인 자망

(3) 제Ⅱ어업구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은 좌·우현의 각각 최소

¼을 오렌지색으로 칠함으로써 해역 인식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제5조 (1) 제2조 c의 제Ⅲ어업구역은 제Ⅱ어업구역 외곽으로부터 인도네시

아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한다.

(2) (1)항에서 정한 제Ⅲ어업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을 규정한다.

a. 인도네시아 영해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단 최대200G/ T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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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허용된다(단, 토미니만, 말루꾸해, 스람해, 반다해, 플로

레스해, 사우해에서는 선망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크기를 불

문하고 금지함) .

b. 말라카 해협의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기를 단 최대 200G/ T인 어선이 허용된다(단, 최소 60G/ T의

어망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제외) .

c. 말라카 해협의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인도네시아 배

타적 경제수역 영해에서는 아래의 사항만 허용된다.

1. 최대 350G/ T규모 어선은 어구, 국적에 관계 없음.

2. 선망을 사용할 경우 350G/ T 이상 800G/ T의 어선은 인도네시

아 군도기선으로부터 100해리 외곽에서만 조업 가능

3. 외국국적 어선은 (2)항 c의 제Ⅲ어업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4. 제Ⅲ어업구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은 좌·우현의 각각 최

소 ¼을 노란색으로 칠함으로써 수역인식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제6조 (1) 모든 어구는 어구인식표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2) (1)항의 어구인식표 사용에 관한 규정은 농업부 장관이 구체적으

로 정한다.

제7조 그물눈이 25mm (1인치) 미만인 어망을 사용하는 어선과 그물눈이

75mm (3인치) 미만인 참치용 선망을 사용하는 어선은 모든 해역에서 조

업이 금지된다(소형 고기용 예인망과 리프트넷 제외) .

제8조 이 법령에서 정한 어업구역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조사나, 측량, 탐사 및

시험 조업 등을 행하는 동력어선들은 농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

다.

제9조 (1) 제3조 (2)항의 a에서 규정한 제Ⅰ어업구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모

든 어선과 어구는 제3조 (2)항 b에서 정한 제Ⅰ어업구역과 제2조

b와 c에서 정한 제Ⅱ, 제Ⅲ어업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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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 (2)항의 b에서 규정한 제Ⅰ어업구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모

든 어선과 어구는 제2조 b와 c에서 정한 제Ⅱ, 제Ⅲ어업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3) 2조 b에서 규정한 제Ⅱ어업구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모든 어선과

어구는 제2조 c가 규정한 제Ⅲ어업구역에서 조업이 허가되지만,

제2조 (2)항이 규정한 제Ⅰ어업구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다.

(4) 제2조 c에서 규정한 제Ⅱ어업구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모든 어선

과 어구는 제2조 a와 b에서 정한 제Ⅰ, 제Ⅱ어업구역에서는 조업

이 금지된다.

제10조 (1) 수산청장은 SPI와 SIPI에서 금지된 어업구역을 모든 배에 알려준다.

(2) 각 주와 시·읍 단위의 어업과 과장은 어선허가서에서 금지한 어

업구역을 모든 어선에 알려 준다.

제11조 어업구역 규정과 어선, 어구 규정, 그리고 어구 인식표 규정을 위반한 모

든 어선은, 어업에 관한 1985년 법령 No.9의 제27조에 근거하여, SP I나

SIP I 혹은 IUP의 취소 내지는 최대 25,000,000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제3조의 (5)항과 4조의 (3)항, 5조의 (4)항에서 규정한 어구인식표 표시

를 이 법령이 시행된 후 늦어도 1년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제13조 이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어업구역에 관한 농업부장관령(1976년)과 국영

어업회사 소유의 어선들에 적용된 어업구역 규정에 관한 농업부장관령

(1976) 그리고 어업구역 인식표 설정에 관한 농업부장관령(1978)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제14조 이 법령은 아래의 날부터 시행된다.

1999년 4월 5일

자카르타 농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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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수산업법

1. 1985년에 개정되었으며 총 11장 62조로 구성

2.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음.
PART Ⅰ 개요

PART Ⅱ 행정

PART Ⅲ 수산계획

PART Ⅳ 일반적허가절차

PART Ⅴ 외국어선

PART Ⅵ 벌칙

PART Ⅶ 거북류와 내수면 어업

PART Ⅷ 양식

PART Ⅸ 해양공원과 해양자원

PART Ⅹ 시행

PART 일반 사항들

3. 그 중 PART 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

FOREIGN FISHING VESSELS

제15조 (1) 외국선적의 어선은 말레이시아 조업구역에서 아래의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단, 말레이시아 정부와 당사국 사이 발효중인 국제협정이나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제기구사이 발효중인 국제협정에 따라 어선이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어선이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19

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조업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a ) 어로활동 혹은 어로 시도

b ) 어종에 대한 시험조업 및 기술·경제적 조사

(2) 외국선적 어선은 수산청장의 서면승인 없이 말레이시아 조업구역에

어떠한 어류, 연료를 싣거나 혹은 운반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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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2) (3)에 따라 다른 목적지로 항해중인 외국어선은 말레이시아

조업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2) 그와 같이 통과할 때 다음의 경우에만 정지와 정박이 허용된다.

a ) 어선이 파손되는 경우

b ) 선원의 긴급한 의료구조를 위해

c) 난파위험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3) 말레이시아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국적어선의 선장은 말레이시아

해역에 들어올 때 방송으로 선장의 이름, 국기, 위치, 방향, 목적

지, 운반하고 있는 어류의 형태, 양을 보고해야 한다.

(4) 위 (1)에 따라 진입하는 모든 외국어선은

a ) 어구 보관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61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b ) 위의 이행조건들을 준수한다면 말레이시아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어선은 말레이시아 해역 밖에서 항해할 때와 같다.

제17조 제15조에 관련된 모든국제수산협정은 각국 정부 혹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동의한 국제기구에 의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제18조 (1) 수산청장은 19조에 의한 허가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 P art Ⅲ에 관련된 수산계획 전망과 말레이시아 어업인의 요구

b ) 말레이시아 수역내 어업자원의 탐색, 보존, 개발에 대하여 관

계국 혹은 관련국제기구가 공헌한 정도와 이에 대한 말레이시

아 법

c) 말레이시아 수산업 발전에 조업자, 관계국, 국제기구가 어업인

력 교육과 수산업 기술이전에 기여하는 정도

d ) 관련 국제수산협정의 발효

e) 관계국 혹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관계국 어선에 주어진 조치

의 상호성

(2) 관계국은 외국국적 어선이 등록 혹은 속해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관련국제기구는 외국국적 어선이 가입한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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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1) a ) 수산청장 허가신청은 말레이시아 대방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b ) (1) a )에 따라 수산청장은 외국 국적의 어선에 대해 증권의

형태로 일부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21조에 따라 당 조문상 어떠한 허가도 최장 1년간 유효하며,

수산청장이 요구하는 어떠한 형태의 부과금도 이 법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1) b )에 따른 증권으로 지불된 금액은 허가취소 혹은 만기에 따

라 돌려받을 수 있다.

(4) (2)에 따라 수산청장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조건들은 아래 사항

들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1)의 경우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포함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사항의 모든 내역, 혹은 일부에 한정되

지는 않는다.

a ) 어로허가구역

b ) 어로허가기간

c) 외국어선에 의해 말레이시아에 양륙되거나 전재되는 어류

의 종류, 연령, 체장, 체중, 양

d ) 어획방법

e) 외국어선에 의해 사용되거나 혹은 운반되는 어구의 형태, 크

기, 숫자

f ) 어획 어류의 운송, 전재, 양륙, 가공

g ) 말레이시아 항구로의 외국어선 출입

h )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 어선에 요구하는 통계정보

- 어획량, 어획노력, 어선의 위치와 관련된 보고서

i) 시험조업의 경우 어획량 등 외국어선의 탐사실적

j) 외국어선에 고용된 말레이시아 선원들의 훈련

k ) 외국어선에 발행되는 허가증

l) 수산청장이 지정한 구별되는 식별표시

m ) 말레이시아 정부소속 선박, 어선, 항공기에 요구되는 기타 사

항들

o) 어선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비

p ) 수산업 관련 접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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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도, 해상위치 파악을 위한 통신장비의 보유

r )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이익에 관련된 지역적·전통적 수산업의 보호

s) 외국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양륙

t ) 10조의 (1) (c)에 부합하는 외국어선원의 구성과 국적

u ) 외국어선의 관찰

v ) 외국어선 비용, 요금, 로얄티 등

w ) 외국어선 어획량과 판매량

x ) 기타 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사항들

(5) 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a ) 소유주와 선장은 벌금을 내야 함(최고 100,000링기트)

b ) 선원 벌금(최고 5,000링기트)

(6) 선박 소유주, 선장, 선원은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만약 수산청장으로부

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벌칙을 받는다.

제21조 (1) 수산청장은 다음의 경우 허가를 취소 내지 정지시킬 수 있다.

a ) 허가사항 혹은 법 규정 위반의 경우

b ) 수산청장이 수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 b )에 따라 허가가 취소 정지된 경우에 허가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허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허

가가 다른 이유로 취소 내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수산청장이 수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수산청장은 허가요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변경사항을 허가대

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허가대상자는 그가 원한다면 수산청장이 허가하

는 일정기간 내에 그것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제21,22조 하의 수산청장 결정은 그와 같은 결정이 수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인가 아닌가의 이유로 재심 혹은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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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 선주, 선장, 선원은 각각 벌칙을 받는다. 선원 중

외국국적 배에 승선토록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인 혹은 옵저버는 제외한

다.

3) 베트남 모든 영해내 외국인과 외국어선의 어로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의정

1. 1992년에 공포하였으며 총 3장 25조로 구성

2.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음.
1장 일반규정들

2장 베트남 모든 영해내 어로활동

3장 위범처리

3. 2장 베트남 모든 영해내 어로활동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조 투자에 관한 허가서 기초 위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승인한 과학

기술합작 혹은 어로에 관한 계약 등 수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관해서

베트남 수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베트남 수산청은 어로활동 등기서(이하 등기서라 함)를 등기신청을 수속

한 날부터 5일 후 발급한다. 허가서의 시한 전에 시한이 다된 등기서의

경우 등기서 기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등기서의 내용에 관한 변경

은 베트남 수산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등기서는 이하 각 경우에 가치를 상실한다.

1. 정지 혹은 취소된 등기서

2. 시한이 다된 혹은 위조, 훼손된 등기서

3. 일시정지, 정지 혹은 회수된 등기서

4. 발급된 등기서 기록내용과 맞지 않은 등기서 사용

제9조 등기서 발급 후, 베트남 수산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베트남 영해

내 외국어선이 입항하기 최소 5일 전에 베트남 유관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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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 기호와 어선의 등기번호

2. 어선의 외관인식에 관한 주요 특기사항

3. 발급된 등기서의 사본

제10조 외국인과 외국어선은 베트남 영해내 어로활동 진행시 이하의 규정에 따

라야 한다.

1. 선명, 어선의 등기 번호는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서 내용

과 일치해야 한다.

2. 항상 이하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원본)

a ) 어로활동 등기서

b ) 어선의 등기서와 기록부

c) 어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개인 서류

3. 활동진행은 발급된 등기서 내용에 따른다.

4.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베트남 수산청은 감찰을 위하여 외국선박에

감찰원을 승선시킬 수 있고 사전에 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5. 베트남 해상관리직원들에게 편리한 공무시행의 조건을 만든다.

제11조 등기서를 가진 외국선박은 동의· 서명된 계약과 베트남 규정에 따라 의

무를 이행한 후에야 베트남 영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2조 만약 선주가 등기서 시한 내에 활동중지를 원하면, 활동정지일로부터 최

소 7일전에 베트남 수산청이 알도록 보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일 경

우 24시간 내 베트남 수산청이 알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사고 발생시, 선주는 가장 가까운 베트남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도움

을 받기 위한 구체적 요구들을 명백히 제시하고 그 기관들의 해결에 따라

야 한다.

제14조 해양경찰, 군, 수산자원보호 검찰원 등 각 조직은 어로활동관리에 관한

주요 책임을 진다.



주요 기관 연락처

1.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57, J alan Gatot Subr oto, J akar t a

Selatan
- 전화 : (62-21) -21-520- 1915 팩스 : (62-21) -21-525-4159

2.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 22nd F loor , MCA No. 163, J 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 전화 : (60-3) -451-2336 팩스 : (60-3) -452- 1425

3. 베트남 한국대사관 : Nguyen Dinh Chieu Str eet , Hai Ba

Trung Distr ict 29, Hanoi
- 전화 : (84-4) -831-5111∼6 팩스 : (84-4) -831-5117

호치민(사이공) : 107 Nguyen Du St ., District 1, Hochimin City

- 전화 : (84-8) -822-5757 팩스 : (84-8) -822-5750

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 전화 : 3466-2054 팩스 : 554-2022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1) 인도네시아

Korea Trade Center, JAKARTA
Korea Center # 202, Kav. 57-58, Jl. Gatot Subroto, Jakarta Slatan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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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62-21) 525-1408 　Fax : (62-21) 521-2514
E-mail : kotrajkt @cbn.net .id

2) 말레이시아

Korea Trade Center, KUALA LUMPUR
9th Fl.,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42-0756, 242-9939, 248-3944 　Fax : (60-3) 242-2107
E-mail : kotrakl@kotrakl.po.my

3) 베트남

Korea Trade Center, HANOI

4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Ba Dinh, Hanoi,
Vietnam
Tel : (84-4) 831-5177 　Fax : (84-4) 831-5176 E-mail : kotrahan@fpt.vn

Korea Trade Center, HO CHI MINH CITY
Rm. 704, 7th Fl.,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 8223944, 8223950, 8244348 　Fax : (84-8) 8223941



국별 수산관련단체 및 대방사

1) 인도네시아

Indonesian Fisheries Federation
Phone : 62-21-3910481 Fax : 62-21-3910481
Indonesian Fish Cannery Association (IFCA)
Phone : 62-21-8196910 Fax : 62-21-8508587
Indonesian Association of Fishery Processors
Phone : 62-21-3907001 Fax : 62-21-3908863
Indonesian Frozen Seafood Processor Hotanjaya Graha
Phone : 62-21-6612069 Fax : 62-21-6679789
PT. Latoka Minaraya
Phone : 62-21-9159040 Fax : 62-21-7995124

2) 말레이시아 대방사 명단

Persatuan Nelayan Negeri Sarawak Lot 7071, Tingkat 1Batu 2
½, Jalan Pending, Peti Surat 3137, 93480 Kuching. Fax No.
082-339504
Hanisma enterprise Sdn Bhd., No. 5, Lot 114, Jalan Jaji Taha,
93400 Kuching. Fax No. 082-618646
Syarikat Lingkaran Jaya Sdn. Bhd., Lot 342, No. 167E,
Tingkat 12, Lorong Satok, No. 9, Jalan Satok, Peti Surat 2015,
93740 Kuching. Fax No. 082-232318 & 257926
Syarikat Globalmas Sdn. Bhd., Lot 1050 Blok 7 MILD.,
Taman Perindustian Demak Laut, 93000 Kuching. Fax No.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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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439426
Syarikat Tandang Sari, Lot 1058, Jalan Pahlawan, Pending
Industrial Estate, 93450 Kuchung. Fax No. 082-33577
Syarikat Ladang Kanka, No. 34, Lot 33, Industrial Shophouse,
3 ½ Miles, Penrissen Road, 93250 Kuchung. Fax No.
082-460276
Sarasa Holding Sdn. Bhd., Lot 285/ 286 Section 3, Jalan
Muhibbah, 93400 Kuchung Fax No. 414746
Peninsular Fisheries Sdn. Bhd., Lot 14, Lorong Keluli 1C,
Bukit. Raja Industrial Estate, P.O.Box 106, 41710 Klang,
Selancor Darul Ehsan Fax No. 03-3436000
Pengerusi, Perbadanan Pembangunan Ekonomi Sarawak, Tingkate -
11, Menara SEDC, Sarawak Plaza, Jalan Tunku Abdul Rahman,
93100 Kudhing, Sarawak Fax No. 082-424330
Syarikat Agnoqua Sdn. Bhd., Lot 174, Sec. 63, Ground Floor,
Jalan Padungar, 93450 Kuching. Fax No. 082-338305
Pengurus Besar, Pangkas Sea Produc Sdn. Bhd., Lot 189, 2 ½

Mile Ram Road, 98000 Miri. Fax No. 085-411741

3) 베트남

Vietnam Fisheries Association
Phone : 84-8-8340577 Fax : 84-8-8354496
Vietnam CAU TRE Enterprise (C. T. E)
Phone : 8565542-8550085 Fax : 84-8-8550057
Seaprodex Company of Tiengiang Province
Phone : 850020-850021 Fax : 84-73-850024
East Sea Fisheries Corporation (ESFICO)
Phone : 84-8-8222692 Fax : 84-8-8223142
Tien Giang Fisheries Department
Phone : (073) 870425-870428 Fax : (073)870426
Ministry of Fishe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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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 84-4-8326709 Fax : 84-4-8326702
Ministry of Fisheries Rearch Institute For Aquaculture No Ⅱ

Phone : 84-64-851894 Fax : 84-64-811817



국별 수산행정 기구도

1) 인도네시아

부록 4

민물양식

개발센터

바다목장

개발센터

수산품질·가공

개발센터

어로기술

개발센터

기수양식

개발센터

총괄국 생산국 유통가공국 자원관리국 시설국 종묘개량국

인 사 재 정 관 리 법 규 행 정

수산청장

수산청장보좌

산업어류과 양식관리과 어항과협력과 해면양식과 해수종묘과

어로과 수산유통과 어선관리과분석과 시설관리과 품질관리과

어선과 수산판매과 자원보존과 시설운영과

통계과 민물양식과 어업자원과 잠재자원과 시설기획과 민물종묘과

총무과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기수종묘과기수양식과 소어류과 자원관리과 양식시설과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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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MINISTRY OF
FISHERIES
(수산청장)

FISHERIES DEPARTMENTS IN
PROVINCES, CITIES AND

REGIONS(ZONES)
(지방수산청)

총무부
소웨스

식품회사
시프로덱스

수산물

연구기관

하이퐁 제1수산

실업학교

어업정책부
비샤프

식품회사

어구제작 및

가공회사

하바크 양식 1
연구기관

하박 제4수산

실업학교

계획·투자부
하롱

어업위원회

국영양식서비스

회사

HCM시

양식2연구 기관

HCM시제2수산실

업학교

기술관리부 합작투자
국영국내어업

회사

나탕 3 양식

연구센터
나트랑 수산 대학

국제협력부
국영어업기계

회사

자원 보전

위원회

키에난

수산기술학교

인사·교육부
국영 부품 및

조립 1회사

수산 경제 및

계획수립 연구소

검사부
국영 부품 및

조립 1회사

어업 과학·기술

및 경제정보센터

어업자원관리부 어업잡지발행소



일본 해외어업협력재단의 목적·설립 및 업무

1) 재단의 목적

해외어업협력재단은 일본과 관계가 있는 국가의 수산업 개발 등을 위한 기

술협력 및 경제협력 등을 행하고 일본의 해외어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

적으로 설립한 기관임.

2) 재단의 설립

1973년 6월 2일

3) 재단의 업무

해외어업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본국법인과 본국인에 대해 협력사업의 실시

에 필요한 자금 대출

해외어업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 개발연구조사

- 외국 200해리수역어장 개발협력

- 남태평양국가에 대한 어업진흥협력

- 계획타당성조사

- 전문가 파견

- 어업단체 등이 행하는 협력조사 및 기자재제공에 관한 지원

- 외국으로부터 연수생의 초청

해외와의 어업에 관한 교류 촉진

기술협력전문가의 확보 및 양성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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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어업협력 등 개발 및 정보수집과 제공

해외어업 관련사업

4) 재단의 구성

연안어업국

전문가 파견어업관계자 등

1. 자금 대출

2. 기자재보조

3. 협력조사보조

정보의 제공 및

수집

1. 개발연구조사

2. 외국200해리수역어장개

발 협력

3. 계획타당성조사등

4. 연수생 초청

5. 해외교류

전문가의

확보육성

정 부

해외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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